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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세기 최후의 혁명에 비유되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태동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이다.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

기 때문에 기존 상거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의 절감과 구매의 편리성과 같은 막대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민간기업의 활동은 활발한 반

면에 정부는 고유 기능을 잃고 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 정부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간주되

었던 국경을 깨트려 가상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기존 조세체계와 과세 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

하고 있다1).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주요 영역 가운데 하나가 과세 관할권 (T ax

Jurisdiction )이다. 과세 관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 (EU )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OECD로 넘어가 재정위원회(CF A : Comm itt ee of F iscal

A ffair s ), 워킹그룹, 소그룹 작업반 및 기술자문그룹 (T A Gs : T echn ology A dvisory Group s )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국제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OECD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상거래 조세에 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OECD의 여

러 위원회의 주요 작업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OECD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EU )의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인터넷 라운드

1997년 7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A F ram ew ork for

Glob al Electronic Com m erce)2) 발표하면서 전자상거래 관세와 조세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

였다. 며칠 후 유럽연합 (EU )을 중심으로 하여 40여 개국 경제, 통상 각료들이 독일의 본

(Bonn )에 모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유무역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3). 여기서 비트세4)와

1) 황보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세 과세 모델,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2호, 1998. 12
2) Clinton, William J . and Abert Gore, Jr ., A F ram ew ork f or Global E lectron ic

Com m erce , 1997, http:/ / www .iitf.nist .gov/ eleccomm/ ecomm .htm
3) EU, Global Information Networks, 1997, http :/ / www2.echo.lu/ bonn/ final.html
4) Soete, Luc and Kamp Karin , "T he Bit T ax : T he Case for Further Research,"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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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자상거래 신규 세제는 도입하지 말자는 미국의 견해에 긍정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

명을 유보하였다. OECD는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T ruku)에서 전자상거래 조세 문제를

제기 하였다. 여기서 각 국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논쟁을 벌렸다.

논쟁의 핵심을 요약하면 소비세 관할권이 쇼핑몰 사업자가 소속한 국가에 있는가 아니면 소

비자가 있는 국가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결국 소비세 조세관할권 문제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Ottawa )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세는 소비자가 있는

국가가 조세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5). 그렇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에 합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6).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전자상거래

조세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곧 구체안이 도출되어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전자상거래 조세 메커니즘

전자상거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는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과세 기반이 달라져 경

쟁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용역과 무체물

(intangible goods)의 교역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해외기업이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

이 전통적인 상거래 보다 활성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과세관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도전이다.

OECD 작업반(Working Group)과 소그룹(Sub Group)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세 과세원

칙과 징수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며 이미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이행하는 구체

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의견교환을 강

화하였다. 기술자문그룹(T AGs: T echnology Advisory Groups)은 작업반과 소그룹 활동에

기술적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과세 방안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이 모색

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OECD는 4가지 측

면 즉 ①실행가능성: 과세 방안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실행가능한지 여부 ②

효과성: 과세 방안이 어느 정도까지 국제간 용역 및 무체물 공급을 포착하는데 성공할지 여

부 ③순응확보 비용: 과세 방안이 민간부분의 저항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지 여부 ④ 행정비

용: 과세관청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 부담 등을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각각의 과세 방안에 대해 분석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자기 신고(Self- Assessment )

자기신고는 수요자가 용역과 무체물을 수입할 때 소비세를 스스로 징수하여 자국의 과세

관청에 세금을 납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기업간(B2B) 상거래에서 이 제

도를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기업 소비자간(B2C) 거래에 확대하고 있다.

자기신고 방식이 기업간(B2B) 상거래에 비교적 효과적인 이유로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쉽게 조세 당국의 과세 관청의 감사 범위에 있고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기업들은 세금을 공

제하거나 인정받는 측면에서 자기신고 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신고 방식은

Paper , Univer sity of Maastricht , August 1996.
5) OECD,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1998
6) 이재규 황보열외,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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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비자간(B2C) 거래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

법은 소득세와 연결하는 방식이 있지만 자발적인 순응을 확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자기신고 방식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와 소비지 국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정 조세관할 지역에서 세금을 기록하고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줄어든다. 또한

자기신고방식은 정부에도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이 방식에 따르면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절차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징수절차의 개

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그림 1>은 자기신고 방식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7).

<그림 1> 자기신고(Self- Assessment ) 방식의 구조

3.2 비거주자 등록(Registration of non- resident s )

비거주자 등록방식은 용역(service)과 무체물(intangible goods)의 수입에 과세할 때 조세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거주 기업이 조세관할권이 있

는 과세관청에 등록함으로써 해외기업이 자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현재 비거주자 등록방식은 유럽연합의 통신서비스와 캐나다의 인쇄물 매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지구촌 전자상거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지는 많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예를 들면 B국의 개인 거주자에게 A국의 변호사가 온라인 또는 편지로 법률 서

비스를 할 때를 불문하고 B국가에 A국의 변호사는 등록해야 한다8). 이는 전자상거래의 범

위를 넘어선 모든 용역과 무체물의 국제 거래에 관련될 것이다.

비거주자 등록방식은 기업간(B2B) 상거래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간(B2C) 상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기업 소비자간(B2C) 상거래에 적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간(B2B) 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수요자들의 소비세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등록방식은 새로운 조세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가가치세 시스

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EU에서는 소비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등

록번호와 조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다. 공급자가 조세관할권내의 고객들의

7) OECD, T echnological Per spectives on consumption T ax Collection Models for Cross

Border Electronic Commerce T rade, Report of T echnology T AG,

WP9SGEC/ EDG(2000)3
8) OECD, Electronic Commerce: T ax Collection Mechanism s, Working Document s

(January 2000), DAFFE/ CFA/ WP9/ EC/ WD(99)4/ 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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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통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것은 과세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는 향후

거래주체를 확인하는 유용한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비거주 공급자가 해당 조세관할권 과세관청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가

비거주 공급자의 확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고 용역과 무체물을 온

라인으로 공급하는 해외사업자를 식별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또한 등록방식을 따르면

비거주 기업은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의 세법에 순응해야 하며 조세 징수의무는

원격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관청은 조세 행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공급

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조세 관할구역에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세

무조사에 필요한 기록들이 관할 구역밖에 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비거주자 등록은 통

신서비스에서 볼 수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비거주 등록자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세(GST :

Goods and Service T ax )를 징수한다.

비거주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관할권내의 납세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납세관리는 일반적으로 EU내에서 이용되었으며 납세관리인은 공급자를 대

신하여 은행, 제3의 신용기관(T T P : T hird T rusted Party ) 및 다른 특화된 기업에 의해 수

행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비거주 공급자의 등록을 관장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납부를

대행하며 회계와 기록보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관리인을 활용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

인 납세관리인을 운영하는 대신에 과세관청이 채권확보와 동시에 세무조사 기록에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보증서류를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이다. 비거주자 등

록방안은 해외사업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3의 신뢰기관(T T P )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방안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들의 단일 국제등록 절차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매출이 작은 기업에게 등록제도를 요구하는 것은 세수면에서 매력적이지 못하고 많은

조세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등록대상이 되는 비거주 사업자에게 일정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등록제도를 기업 소비자간(B2C) 상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기

업간(B2B)에 적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많은 기업에 대해 등

록,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조세 순응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

기 때문이다.

기술자문그룹(T AGS )에 따르면 등록제도에 대한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비거주자를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하며, 둘째, 수요자를 식별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세

관청이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문서와 인증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등록, 회계,

세금환급, 감사 등에 관한 조세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가 진척되어야 한다.

비거주자 등록제도하에서는 일정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국가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고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낼지

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각 국가의 경제 규모와 조세 행정의 행정능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다음 <그림 2>는 비거주자 등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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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거주자(Registration of non- residence) 등록 방안

3.3 공급지 과세와 이전(T ax at Source and T ransfer )

비거주자 등록방안은 과세행정에 대한 상당한 순응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여러 국가

에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급지 과세와 이전방안은 비거주자 등록방안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실행되려면 공식적인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자국내의 사업자가 소비자가 있는 다른 나라에 부가가치

세를 징수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공급지 과세와 이전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스위스는 부가가치세를 상환하기 위하여 20여 개국과 양자간 협상을 체결하

였다. 또한 이 방안에서는 국제간 세금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가

간 용역의 공급은 그 대부분이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 영역밖에 있다.

공급지 과세와 이전방안은 기업의 자산을 정부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기업에게

세금징수를 강력하게 할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정부가 타국가 정부와 정산에 얼마나 협조적

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세금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비서명관할구역

에 있으면 효과가 적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업의 순응을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여러 관할

지역에 관련된 복잡성은 피하기 어렵다. 한편 이 방안은 다른 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를 파

악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

다음 <그림3>은 공급지 과세 및 이전방안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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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급지 과세와 이전방안(T ax at Source and T ransfer )

3.4 금융기관의 원천징수(Withhold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 기술의 발전과 전자화폐의 확산으로 인해 사업자와 수요자 파악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메인네임시스템(DNS : Domain Name System )의

정기적 감사와 디지털 서명으로 대표되는 인증기술 개발에 과세관청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

에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방안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사업자가 대금을 지불할 때 VAT

를 징수하는 방식이며 결제금융기관은 그것을 소비지 국가에 지불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려

면 부가가치세제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많은 금융기관에 새로운 방식인 원천징수시스

템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은 소비지 관할권을 미리 알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추적할 수 없는 전자화폐가 보급되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개

방형 전자화폐가 확산되어 조세 회피목적으로 활용된다면 과세관청은 전자화폐의 발행과 이

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전자화폐는 간접세뿐만 아니라 직접세를 비롯한 전체

조세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방안은 금융기관에게 조세 순응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방식

으로서 금융기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활용

할 경우에 조세회피의 위험이 있다.

다음 <그림 4>는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방안(Withholding by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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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전자상거래 조세 정책

미국은 1998년 10월 인터넷조세유예법(Internet T ax Moratorium Act )을 발표하여 인터

넷 접근에 대한 새로운 과세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3년간 금지하였다. 여기서 소비세

에 대한 미국의 특수성은 살펴보면 매상세(Sales T ax )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귀속되

는 세금이다.

미국의 우편 판매(Mail order )에서는 동일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매상세 납세의

무가 있으나 다른 주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 소재지의 주에 사업장(Physical

Presence on Nexus)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타국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타 주에 사업장을 갖고 있

지 않는 경우 경우가 적어 조세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

미국의 경우 실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은 사용세(USE T AX)이다. 사용세는 소비

자가 타 주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동 사업자가 매상세 납부의 의무가 없을

때 소비자가 스스로 매상세와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대리납부제도가 개인이 재화를 구입하는데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다. 주간의 거

래에 있어서 동일한 소비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과세하려면 사용세가 필요하다는데 근거

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매상에 수입은 줄어들지만 사용세 수익은 늘어나야 하지만

개인의 경우 납부사례가 극히 적어 사용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국의 국제 조세의 정책이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제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한 OECD의 활동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OECD의 조세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기보다는 기존의 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소득과 거래에 대한 예는 중립성이 유지되도

록 과세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거래에 대한 어떠한 세금이나 기존과세원칙의 명확화도 전자상거래를 왜곡해

서는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조세제도도 간편하고 투명하며 운영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OFCA는 기 설립된 T AGS (T echnical Advisory Groups)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이 관

련 당사자의 참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존 과세 원칙의 변경이나 새로운 과세원칙의 마련은 업게 및 관

련 당사자의 자문을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기존 조세제도 변경

을 연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 조세에서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법제과정을 살펴보

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는 미국 내 민간기업의 대정부 활동과 주정부의 의견차이 등

복잡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된 세

수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법제 제정은 많은 혼선을 하고 있

다. 현재 T ohn McCain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인터넷 과세유예법(Internet T ax

Moratorium )을 2006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이고 Henry Hyde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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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 전자상거래위원회(ACEC)의 내국세 관련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의 영구금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과세금지 기간을 2006년 10월중 연장하기로 했다

4. 유럽연합(EU )의 전자상거래 조세 정책

4.1 개요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형태의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제를 정확하게 적

용하는데는 첫째, 조세 수입이 손실될 우려가 있으며, 둘째, EU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

털 재화에는 과세되지만 동일재화를 제 3국의 사업자가 EU내에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기 때

문에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EU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과세는 공평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공익을 중시해야 하고 세금이 수반되는 상거래 내역은 은닉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와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방

송서비스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

해 현행 EU의 과세시스템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U국가간 거래에서는 종이

없는 전자기록시스템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유럽연합의 최근 방침 중에서 중요한 것은 EU 역내에서 소비되

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되 EU 사업자가 EU 역외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EU의 부가가치

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다.

4.2 과세 장소(Place of T axation )

전자적 매체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은 용역으로 본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이 대표적이며 나아가 전자적 매체로 전달되는 음성, 이미지 및

방송도 용역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이 소비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① 소프트웨어

② 데이터프로세싱: web - hosting , web- design, 유사서비스

③ 정보사업

현행 부가가치세제에서 서비스의 공급자는 사업장이 설치된 곳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제3국에 기반을 사업자가 EU의 비과세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EU에 기

반을 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이와 같이 공급장소를 서비스가 물리적으

로 수행되는 장소로 파악될 때 결국 EU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EU가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요지는 서비스 공급장소를 ①수요자의 사업장, ②사업

장이 없다면 주소지 또는 주거주지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급자보다는 소비자에게 과

세의 포인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안서에 나타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VAT 등록을 해야 한다.

② EU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사업자는 VAT 에 등록되어야 한다.

서비스가 EU 국가 내 비과세 사업자에게 공급될 때 적용된다.

- 사업자는 EU 국가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급장소(place of supply )는 과세사업자가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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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수단(electronic means)은 유형 재화(예: 컨텐츠를 포함하는 CD 또는 DVD)

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새로운 제안을 요약한 것이다.

① 비 EU 국가의 사업자가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 )는 EU 국가 내에 있다. 결국 EU 국가의 VAT 에 종속된다.

② EU 사업자가 비 EU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과세장소(place of taxation )는

소비자가 위치한 곳이며 EU 국가의 VAT 에 종속되지 않는다.

EU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다른 멤버 국가의 과세자(예: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장소는 소비자가 위치한 장소이다.

동일 사업자가 EU 국가의 개인이나 멤버 국가의 과세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때 공

급장소는 공급자가 위치한 장소이다.

4.3 간편성 제고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를 없애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세시스템을 간

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안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제3국에 있는 사업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서비스를 EU 역내에 공급할 경우 매출액이 100,000 유로(Euro)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도액 설정이 기업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EU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이

미 제한점이 정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때 사업자는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여

수요자(공급을 받는 자)가 EU 역내에 있는 납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공급을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B2B 거래에서 사업자가 위의 조건이 갖춘다면 납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여기서 해

외에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VAT 를 납세한다(Rever se

charge)

한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세금 신고는 사업자와 수요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며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세금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EU 역외의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시켰

다. 다음은 새롭게 제안된 부가가치세제 간편화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기업고객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공급할 때 과세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비 EU 국가 사업자가 EU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000 유로 미만일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③ 공급이 처음 이루어진 EU 회원국가에서 등록하는 것처럼 단일 등록국가를 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업자가 EU VAT 를 단일 행정관청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EU사업자 또는 비 EU 사업자가 EU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동일

경쟁기반을 조성해 준다.

④ 등록과 납세신고 등 전과정을 전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수요자가 VAT 에 등록된 사업자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수단

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거래가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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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가가치세제가 미치는 영향

본 제안서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재화를 공급하는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의 온라

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온라인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B2B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는데 이미 확립된 Reverse

Charge(self- assessment )를 공급받는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또한 B2C 거

래에서도 EU기업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단지 비 EU 기업이 공급자

등록을 하면 된다.

새로운 제안서가 미치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EU사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져와 결국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 법제

는 B2C의 거래나 역외의 고객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경쟁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현 법

제는 B2C의 거래나 역외의 고객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경쟁에 불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특히 비EU사업자가 100,000 유로

미만인 중소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 VAT 등록과 부가

가치세 환급은 원가 절감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4.5 EU의 당면 과제

1) 우편 서비스

① 우편 서비스는 경쟁적 상황에 있다.

② 우편 서비스가 공공부문이라면 VAT 가 면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불평을 불러일으키고 정당성을 왜곡하기 어렵다.

2) 전자상거래, 라디오 및 T V 방송

① 전자거래는 서비스로서 과세되고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서 세금을 과세한다.

② 디지털 형태의 재화와 관련된 거래에 정확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방송서비스)

③ 위원회는 서비스 공급장소의 6번째 VAT 법제를 개편하고자 한다. 개편 내용은 전자

적으로 전달된 서비스가 EU안에서 소비된다면 EU VAT 에 종속된다. 즉 VAT 가 면

제된다는 것이다.

④ VAT 징수와 관리에서 정보기술에 의하여 좀 더 단순해지고 편리하게 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

① 전자세금계산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② Self- invoicing (?)과 전자세금계산서가 인정되도록 회원국들의 현행 규정들을 분석하

고 있다.

③ 이것은 현행 VAT 규칙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해 이미 기업에서는 활용된 신기

술을 적용하고 있다.

4) 행정적 협력과 상호 지원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면 통제과정을 강화하고 행정적 협력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행정적인 협력을 위한 EU의 기존 법적 기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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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VAT 비율의 최소화 수준 결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최소율의 표준을 15 %로 하였다. 최대율은 아직 결정

하지 않았다.

6) VAT 세율의 감소

Article 12(4)에 따르면 위원회는 VAT 세율을 절감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EU 단일 시장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정 세율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러

한 분석은 미래의 세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고용을 촉진하고 지하경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파이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추진하기로 했다.

4.6 EU의 미래지향적 과제

1) 공공 정책: 보조와 서비스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기업은 면세사업자, 비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왜곡시키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VAT 시스템은

모든 참여자 특히 사용자를 참여시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VAT 가 향후 더 단순해지고

EU간의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금융과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부문의 규모가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현행 VAT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연구결과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VAT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VAT 방법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전자상거래를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식을 VAT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법원 판결

VAT 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6번째 VAT 조문들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위원회는 상원에 조문을 변경하도록 제안 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VAT 절차 과정을 변

경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4) 재화 공급의 규칙

현행 시스템에서는 재화의 공급장소는 재화가 공급될 때 재화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이러한 원칙은 EU국가 간 거래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자가 소비자의 장소에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립한 경우 재화의 공급은 목적지 장소이

다.

- 유통네트워크 상의 재화의 판매

물, 가스 및 전력 공급 등은 공급자에게 과세되는데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세

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격 판매

원격지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무역업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세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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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VAT 징수대상 국가인 재화의 도착지에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징수

한계액(T ax T hresholds)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회원국가들간의 정보

의 자동교환이 필요하다. 일부 EU 국가들은 정보의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하기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정은 전체 EU로 확산될 전망이다.

5) 긴밀한 행정협정

국제 거래에서 사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VAT 를 납세하지 않는 재

화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VAT 체제하는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협력을 위한 법적 기구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6) 관세와 조세 협력

관세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관세와 간접세 조세 정책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는 무역에서 야기되는 기존 조세의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함이다.

7) 일반적인 서비스 과세장소

전자상거래와 라디오 및 T V 방송 등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서비

스 공급장소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기 전에 Article 9의 개별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rever se charge mechanism )가 과세 영역이라는데 일반적

인 합의점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납세를 분납하는 VAT 방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의문

을 갖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국경을 넘나든 거래일 경우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8) 합리적인 권한 축소

세금 징수를 간편하게 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VAT 규정의 축소가 필요하다.

규정의 축소는 혼돈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일 것이다. 모든 EU국가들의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

9) 옵션, 권한 및 간편화

무역업자는 회원국가들의 거래 관행의 차이로 발생된 문제에 자주 직면한다.

6번째 VAT 지침이 항상 옵션과 권한 및 지침 등을 항상 유지되어 왔다. 권한축소에 대

하여 EU의 상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EU 역내 단일 시장과 단일

VAT 적용에 장벽이 있을 것이다. 또한 EU와 비EU 국가 사이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10) 합리적인 VAT 율

VAT 세율을 내리는 것은 중기 계획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규정을 자세하

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전통적 상거래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와 고용촉진이라는 EU 정책을 고려하여 세율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중소기업에 적용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수 사항이 있다. 즉 멤버 국가에서 다른 멤버 국가로 이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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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면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VAT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미국은 내국세 제안에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의 영원한 금지, 전자 전송재화

및 동 유형재에 대한 5년간 과세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EU 역내에 공정

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세우며 전자상거래 세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세에 관한 정책연구와 함께 기술적 적용가능성 검토도 상당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도 전자상거래 조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

히 세무감사에 관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자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수요

자적 위치에 있는 유럽연합의 견해가 상충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부

가가치세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조세정책에서는 적극적

이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서 주로 소비자적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럽연합과 함

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전자상거래 조세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지체되고 있는 아시아 각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국가들이 합의하여 전자상거래 조세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제 조세시스

템을 작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 조세시스템에 관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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